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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 / 중간광고-25년간 빼앗긴 '광고주의 주권' 

박효신 / 한국광고주협회 상무 

 

새 방송법안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놓고 신문마다 뜨겁게 쟁점화하고 있다. 우선,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데에 광고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누

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신문사들이 중간광고에 해 그토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에 

놀라움과 섭섭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중간광고는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간광

고든 무슨 광고든 시청자들은 영원히 광고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광고는 시청자 ′선

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필수′적인 문제다. 방송에서 광고를 아예 거부한

다면 몰라도, 프로그램 광고를 허용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중간광고는 당연한 것이고, 과거 

25년간 금지해온 자체가 오히려 문제삼을 일이다.  

 

중간광고를 반 하는 논지는 개 중간광고가 ·소비자 주권-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

파의 공공성, 방송의 공익성에 위배되며, ·시청률 경쟁을 가열시킨다는 것이다. 

 

소비자 주권에 해서 

소비자의 주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방송의 소비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시청자만

이 방송의 소비자인가? 광고주도 엄연한 방송의 소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의 주

권은 늘 무시되어 왔다. 시청자는 소비자인 동시에 방송과 광고주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

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제 그간 소비자이면서도 권리가 무시되어온 광고주의 주권도 존중

되어야 할 때가 온 것뿐이다. 

 

또한 시청자들이 방송의 소비자라는 것, 그들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반 할 의사는 

없다. 다만 시청자가 행사할 주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주

권의 실체인 방송을 있게 하는 것이 광고임을 알아야 한다. 광고 없는 방송의 존재는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전파의 공공성, 방송의 공익성 

전파는 국민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의 공익성 때문에 광고주의 요구를 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전파를 가공해서 공익적인 것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전파를 시청자들이 방송이라는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가

공하여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광고다. 광고주는 전파를 가공하는 모든 

비용을 주면서 시청자들이 무료로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광고주는 막 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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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지불하는 신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보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프로그램만 보겠다. 광고는 싫다″라면 그것은 도리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인

삼장사가 인삼을 팔면서 값은 한 뿌리 값을 제 로 다 받고 몸통은 아깝다고 제 주머니에 

집어넣고 잔털만 잘라 준다면 그것이 공정한 거래인가? 

 

시청률 경쟁 가열 문제 

중간광고 때문에 시청률 경쟁이 가열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간광고 때문에 방

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 또한 무슨 논리인지? 시청자들은 중간광고만큼 광고의 양이 늘어

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문화관광부의 안은 양이 느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2∼30개가 

몰려 있는 광고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PD의 전문성만 발휘된다면 시청자들이 염려

하듯 프로그램에 마구잡이로 광고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방송에는 시청자 주권도 

있지만 방송사의 주권도 있고 당연히 광고주의 주권도 있으며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중간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25년간 잃어버린 광고주의 주권을 돌려달라는 호소인 것이

다. 이 문제는 상 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광고주는 돈을 고, 방송사는 그 재원으로 방송이란 그릇에 정보

와 오락을 담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시청자는 다양한 정보와 오락을 무료로 이용하는 

신 광고를 보고… 나의 권리만 주장함으로써 상 방의 권리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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